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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의 안

〈 의  안  목  록 〉                           〈발의 및 제출자〉

  1.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의원외5인】

  2.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의원외5인】

  3.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의원외6인】

  4.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성  주  군  수】

  5.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6.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7.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8.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9.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0. 성주군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성  주  군  수】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성  주  군  수】
 12.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3.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4.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15.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성  주  군  수】
 17.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8.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9.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20.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21.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22.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23.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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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 폐기물

관리 및 종량제봉투 기준·공급체계를 개선하며, 조례 문구와 부서명을 정비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신설(안 제3조)

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정비(안 제7조)

라. 종량제봉투 공급 규정 정비(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구교강, 이화숙,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장익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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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을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장에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제작한 종량제봉투

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

며 자원순환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기물 자원 재활용시설 등 견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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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환경시책 홍보 활동

3.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상품 지원사업

4.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의 활용 사업

5. 폐기물과 관련된 지역문제 해결 및 자원순환 정책 발굴

6. 그 밖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자원 재활용시설 등을 견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게 홍보물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제3호의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상금은

수집에 참여한 단체(마을회, 부녀회, 환경단체 등)에 한하여 지급하며, 재활

용품 중 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 등 수거보상금의 지원은 「성주군 영농폐기

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를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지정된”을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청소종사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 안전을 위해 생활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봉투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5.깨진 유리, 못 등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안전 조치를 취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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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화재 발생 위험 우려가

있는 생활폐기물(절단되지 아니한 폐섬유ㆍ폐호스 등)에 대하여 절단(길

이 2미터 이하) 등 별도 조치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는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 각종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판매대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금융기관에 직접납부 또는

성주군수입증지로 징수한 후 공급하고 수납영수증 사본을 보관”을 “공급대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대금 수납 확인 후 쓰레기봉투를 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후”를 “후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대형폐기물처리”를 “대형폐기물처리 및 음식물납부필증”으

로 한다.

별표 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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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환경보호과 및 읍면사무소”를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로 한다.

종량제 봉투 제작

매

립

용

성주군 문장
종량제 봉투( ℓ)
- 일 반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아
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성 주 군 수
문의처 :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

TEL 930 - 619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소

각

용

성주군 문장
종량제 봉투( ℓ)
- 일 반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아
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성 주 군 수
문의처 :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

TEL 930 - 619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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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사

용

용

성주군 문장

종량제 봉투( ℓ)
- 재 사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아
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성 주 군 수

문의처 :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
TEL 930 – 619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공

공

용

성주군 문장

종량제 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아
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성 주 군 수

문의처 :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
TEL 930 – 619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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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

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

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

리법」--------------------

--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

--------------------------

--------------------------

--------------------------

--------------------------

-------------------.

<신 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

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성주군수(이

하 “군수”이라 한다)가 제작한 종

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으로서 별

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폐기

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을 말한다.

4.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

폐기물중질병유발및신체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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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

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

한다.

<신 설> 제3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

력)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자원순환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기물 자원 재활용시설 등 견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환경시책 홍보 활동

3.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보상금 또

는 보상품 지원사업

4.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의 활용 사

업

5. 폐기물과 관련된 지역문제 해결

및 자원순환 정책 발굴

6. 그 밖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

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자원 재활용시설 등을 견

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

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게 홍보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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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제3호의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상금은 수집에 참여한 단체(마을

회, 부녀회, 환경단체 등)에 한하여

지급하며, 재활용품 중 영농폐비

닐, 농약용기류 등 수거보상금의 지

원은 「성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

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

련 안전기준 등) 시행규칙 제16조

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

지 않아도 될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

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

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

------------.

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종

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

다.

1.------------------------

---------------------- 정

해진 시간에 지정된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청소종사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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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및 작업 안전을 위해 생활폐기

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

서는 안되며, 종량제봉투 50리터

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

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

다.

<신 설> 5.깨진 유리, 못 등 신체를해칠우려

가 있는 폐기물은 안전 조치를 취

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 설> 6.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지

장을 초래하거나 화재 발생 위험

우려가 있는 생활폐기물(절단되

지 아니한 폐섬유·폐호스 등)에

대하여 절단(길이 2미터 이하) 등

별도 조치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

한 조치) ① (생 략)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

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군수는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

기물 등 각종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적합

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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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

인한 단체 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

뢰하여 적합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

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④ (생 략)

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쓰레기봉투 판매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판매대금 납

입고지서를 발부하여 금융기관에

직접납부 또는 성주군수입증지로

징수한 후 공급하고 수납영수증 사

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

----------------- 공급대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대금 수납

확인 후 쓰레기봉투를 공급------

--------------------------

----------------.

⑥ 이사로 인한 전입자에 한정해서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사

용할수있다. 이 경우전입전지자

체의 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 ------------------------

--------------------------

--------------. -----------

--------------------------

---------------- 후 인증 스티

커를 부착하여 ------------.

제21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

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

수에 관한 사항

2. 대형폐기물처리 및 음식물납부

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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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

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

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

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dt=20201211#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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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

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① 특별자치시장,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

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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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Ⅲ.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종량제봉투의 검수

○ 구입시에는검수공무원이수량, 크기등을확인한후검체를무작위로추출하

여시험기관에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

-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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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을효과적으로감축하기위해발생단계부터 원천

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을유도할수있도

록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금 지원과 함께 감량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및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및 목적 정비(안 제1조)

나.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신설(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구교강, 이화숙,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장익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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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

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

통ㆍ가공ㆍ조리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

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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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

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 사업자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전용수거용기, 감량기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 모범업소 등에 대하여 시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종전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종전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제11조, 제12조의2로 하며, 종전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6조 및 제7조”로, “제7조”

를 “제8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법68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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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

장

규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
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1항제1호

에 따라
제16조의10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 ]신 고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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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    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

     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2  (제292회 – 제1차 – 부록)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 활 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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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

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음식물류 폐

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

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

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

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1.-----------------------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

통·가공·조리·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

지는 음식물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

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를 위한 노력)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

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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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 사업자 등(단체 포

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전

용수거용기, 감량기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

수공동주택, 모범업소 등에 대하여

시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조 ∼ 제6조 (생 략) 제5조 ∼ 제7조 (현행 제4조부터 제6

조까지와 같음)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음식물

류 폐기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

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

--------------------------

--------------------------

--------------------------

------.

1.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

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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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

음)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

조제3항제4호 및 제4의2호의 규정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6조 및 제7조---------

--------------------------

--------------------------

--- 제8조------------------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 ∼ 제14조 (생 략) 제10조 ∼ 제15조 (현행 제9조부터 제

14조까지와 같음)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법68조에 따른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법 제68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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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폐기물처

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

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구역의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

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조례로정하는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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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

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

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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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록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안 제48조)

- 신속한 회의록 공개를 위하여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임시회의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

3. 규칙안 : 붙임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장익봉,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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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규칙 제 호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⑦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하여 임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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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⑤ (생 략)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

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 설> ⑦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하

여 임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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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공공분야에서증가하는직장내괴롭힘, 갑질행위등의예방, 금지조치의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 (안 제3조, 제4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안 제5조)

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안 제6조)

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안 제7조)

바. 피해 직원 보호·지원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안 제8조, 제9조)

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안 제10조)

아. 비밀유지 및 허위신고 조치 (안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가족지원과-35173(2025.7.15.)]

2) 규 제 심 사 : 규제심사 대상아님[기획예산실-8119(2025.7.14.)]

3) 입 법 예 고 : 2025. 7. 17. ∼ 8. 6.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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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성주군소속직원의직장내괴롭힘예방과금지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

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군수가직장내괴롭힘근절대책의수립ㆍ시행에필요하다고인정하

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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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장내괴롭힘예방활동) ①군수는소속직원을대상으로직장내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상담의 전문성을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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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 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괴롭힘사건의상담ㆍ조사등과관련한과정에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

는 징계 처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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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
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
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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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기관내성폭력범죄또는성희롱을겪거나그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

이를신고할수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심사청구또는신고를이유로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등을행사한부당행위의금지) 공무원은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
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직무와관련이없거나직무의범위를벗어나부당한지시ㆍ요구
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자신이소속된기관의의무또는부담의이행을부당하게전가(轉嫁)하
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각목의기관또는단체의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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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

은 없음

라. 작성자

기획예산실 감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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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의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령 위임사항을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추가(안 제6조)

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40조)

다.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안 제41조)

라.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안 제4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5. 7. 17. ∼ 8. 6. (20일간)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5108(20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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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장의 제목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를 “선정 대리인 제도”로 한다.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하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영제62조의2제2항제2호각목의소유재산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34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

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

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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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선정대리인이지정된경우청구또는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

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선정대리인은임기가만료되더라도임기만

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불복대리과정에서알게된청구인등에관한정보를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활동이 우수한 선정대리인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

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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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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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9장 선정 대리인 제도

<신 설> 제33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

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

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34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

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

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

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

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

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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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북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

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

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

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

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

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

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

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

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만료

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

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

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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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게 된 청구인 등에 관한 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활동이 우수한 선정대리

인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

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

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

한영향력행사를하는등그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

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

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

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 제40조 (생 략) 제36조 ∼ 제43조 (현행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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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

다.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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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따른비용예상액

은 없음

라. 작성자

기획예산실 감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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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성주군 주차장 조례」의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내용 반영 및 성실납
세자에대한지원혜택을추가하고, 규칙에있는내용일부를조례로이관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주군 주차장 조례」의 내용 반영
- 「성주군 주차장 조례」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공납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안 제6조 제1항 제2호)

❍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에 대한 혜택 추가
-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에 대한 혜택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추가(안 제6조 제1항 제1호)

❍ 규칙 내용 일부 이관(별표 포함)(안 제6조 제3항)
❍ 이관한 규칙 별표 서식에 공영주차장 감면 내용을 반영(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주군 주차장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1376(2025.6.24.)]

2) 규 제 심 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7189(2025.6.26.)]

3) 입 법 예 고 : 2025. 7. 15. ~ 2025. 8. 4.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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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성주국민체육센터”를 각각

“성주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과 다목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 3의 감면율

에 따른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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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조제3항 관련

◯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표

구  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증빙서류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50%
성실납세자 증

유공납세자 증

※ 비수기 

주중에 한함.

◯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표

할 인 대 상 감면율 증빙서류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50%
성실납세자 증

유공납세자 증

◯ 성주군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표

할 인 대 상 감면율 증빙서류

유공납세자 100% 유공납세자 증

성실납세자 50% 성실납세자 증

◯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표(유공납세자에 한함)

지원항목 지원혜택 증빙서류

가점부여(선정시) 10점 정도

유공납세자 증

이자차액보전금
대출액지원 상향조정

3억에서 5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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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 등) ①제4조에 따라 성실

납세자,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납세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

--------------------------

--------------------------

-------------.

1.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독용산

성 자연휴양림, 성주국민체육

센터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나. ---------------------

-------------- 성주국민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2.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

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지원

2.------------------------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독용산

성 자연휴양림, 성주국민체육

센터에 대한 사용료 감면

다. ---------------------

-------------- 성주국민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

과 다목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

3의 감면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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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 성주군 주차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생 략)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

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

요금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②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 대

상자로 선정된 자가 직접 운전

하는 자동차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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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성주군 주차장 조례 [시행 2024. 12. 5.]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547호, 2024. 12. 5., 일부개정]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6.11.1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개정 2016.11.1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성실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

세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차량에 

한한다.<개정 2016.11.10., 2024.12.5.>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개정 2016.11.10.>

  1.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표지가 부착

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의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개정 

2024.12.5.>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개정 2012. 4. 20, 2016.11.

10., 2024.12.5.》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

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신설 2012. 4. 20, 개정 2016.11.10., 2024.12.5.》 

  4.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

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4.12.5.>

  5.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7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1인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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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으로 내용 중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함

4. 작성자

재무과 부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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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시행령」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납세 보호 업무로 추가됨에 따라 당초 「성주군

군세기본조례」에있던선정대리인관련내용을삭제하고, 「성주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1375(2025.6.24.)]

2) 규 제 심 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7189(2025.6.26.)]

3) 입 법 예 고 : 2025. 7. 15. ∼ 2025. 8. 4.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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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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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

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

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다.

<삭 제>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

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

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

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

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

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

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

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

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

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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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

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

사에게 추천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

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

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

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

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

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

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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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

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

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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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

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11. 23., 2024. 

12. 31.>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

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

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4. 12. 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

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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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

1.>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

계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

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

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본조신설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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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군세기본조례개정은상위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으로내용중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함

4. 작성자

재무과 부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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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일몰기한이도래한성주군군세감면조례중세제지원이지속적으로필요한

규정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

고,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한 기한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나. 출산·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1423(2025.6.25.)]

2) 규 제 심 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7189(2025.6.26.)]

3) 입 법 예 고 : 2025. 7. 15. ∼ 2025. 8. 4.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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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2025년 6월 30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 ① 성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혼인 여부와 관계없이출산한

자를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출산양육자”라고 한다)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일부터 3년간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이 경우 첫째

자녀 출산 후 감면 기간 중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감면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간 종료일이 가장 늦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 1호 외의 승용자동차(배기량 3,000시시 이하)

3.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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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자녀와자동차소유자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

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출생일 이후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없을 것

2.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과 자녀의 수가 확인될 것

③ 출산양육자가해당자녀의출산일전에다른지방자치단체에자동차세를납부한

경우(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1.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제1기분 및 제2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 그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

2.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세액을 4분의 1로 분할하여 납부한 경우 : 분할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달 1일

3.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 연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

4.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세액 전액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 그 연세액의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 연도 1월 1일

④ 출산양육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1.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배우자 간 이전은 제외한

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세를경감받은종전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출산양육자의 사망으로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 받아 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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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출산양육자가 성주군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산양육자에게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한 경우, 성주군수는

해당 자동차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차량번호, 차량 소유자 등

자동차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 신설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2 신설규정에 따른감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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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

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

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

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

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

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

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

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

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

한 감면) 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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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

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

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

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

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

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5년 6

월 30일까지 면제한다.

--------------------------

--------------------------

--------------------------

--------------------------

--------------------------

--------------------------

--------------------------

--------------------------

--------------------------

--------------------------

--------------------------

--------------------------

--------------------------

--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 ① 성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출산양육자”라고 한

다)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소유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

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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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일부

터 3년간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이 경우 첫째 자녀

출산 후 감면 기간 중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감면 기간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간 종료일이

가장 늦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인 승용자동차

2. 1호 외의 승용자동차(배기량 3,0

00시시 이하)

3.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

동차

4.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

동차

5.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

차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생 자녀와 자동차 소유자가 동

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

으며 출생일 이후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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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

생 사실과 자녀의 수가 확인될 것

③ 출산양육자가 해당 자녀의 출산

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차세를 납부한 경우(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

른 날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1.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본

문에 따라 연세액의 2분의 1의 금

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제1기분 및

제2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

우 : 그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

2.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세액을

4분의 1로 분할하여 납부한 경우

: 분할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달

1일

3.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 연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

4.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세액 전

액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 그 연세

액의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 연도

1월 1일

④ 출산양육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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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자동

차세를 감면한다.

1.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

거나 이전 등록(배우자 간 이전은

제외한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

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경감받은 종전 자동

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출산양육자의 사망으로 감면받

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

와 자녀가 「민법」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 받아

등록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자

동차세를 감면받은 출산양육자가

성주군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

세법」 제1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산양육자에게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한 경우, 성주

군수는 해당 자동차를 관할하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차량번호,

차량 소유자 등 자동차세 부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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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

야 한다.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국

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지정유산 또는 국가 및 시·도

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 부동산

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국

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

가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

까지 100분의 75으로 한다.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2027년 12월

31일--------------------.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

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

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

--------------------------

--------------------------

--------------------------

------------ 2027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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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

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

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

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5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

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

--------------------------

--------------------------

--------------------------

--------------------------

--------------- 2027년 12월 3

1일-----------------------

--------------------------

--------------------------

--------------------------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제292회 – 제1차 – 부록)  73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

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

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

--------------------------

--------------------------

--------------------------

--------------------------

--------------------------

--------------------------

---------------------- 2027

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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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

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

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

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

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

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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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

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30

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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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

제3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감면을 요청하는 사업부서에서 감면이 필요한 

사유, 감면대상자, 세목,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요건, 감면예상액 등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세정부서에 제출한다. 

② 세정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 검토한다. 이 경우 세정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예산 등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한다. 

 제4조(법정 지방세 감면 확대)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라 한다)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제17조에 따른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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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

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

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6. 

12. 27.>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5. 삭제 <2016. 12. 27.>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

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
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 1. 1., 2015. 7. 24.,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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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

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

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

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

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

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

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62조(조세의 감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3. 31., 2015. 6. 22.>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제292회 – 제1차 – 부록)  7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 8. 4.>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

하여「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및「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제67

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

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

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3. 30., 2015. 2. 3., 2016. 12. 2., 2018. 8. 14., 

2020. 2. 11., 2024. 2. 20.>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

세를「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

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3. 31.>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4%B1%EC%A3%BC%EA%B5%B0%20%EA%B5%B0%EC%84%B8%20%EA%B0%90%EB%A9%B4#AJAX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4%B1%EC%A3%BC%EA%B5%B0%20%EA%B5%B0%EC%84%B8%20%EA%B0%90%EB%A9%B4#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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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재무과 부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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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성주군 세입포상금지급심

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소속 실과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내용 정비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1373(2025.6.24.)]

2) 규 제 심 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7189(2025.6.26.)]

3) 입 법 예 고 : 2025. 7. 15. ∼ 2025. 8. 4.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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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 민원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새마을교통과장”

을 “총무새마을과장, 민원과장, 경제교통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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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 12. 31.] [경상북도성주군조례제2550호, 2024. 12. 5., 일부개정]

제3조(실ㆍ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

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농정

과, 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안전과, 건설과

를 둔다.<개정 2024.12.5.>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

정과장, 민원과장, 체육시설사업

소장, 새마을교통과장으로 한다.

② -----------------------

--------------------------

--------------------------

---------------- 총무새마을

과장, 민원과장, 경제교통과장, 체

육시설사업소장-------.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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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내용 중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함

4. 작성자

재무과 부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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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성주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및제23조에따라동일사무를민간위탁방식으로계속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성주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운영 및 관리

  나. 위 치 :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7 (창의문화교류센터 3층)

 다. 시설현황 : 연면적 552.55㎡ / 상영관 2개(98석, 장애인석 2석 포함)

  라. 위탁기간 : 2025. 11. 22. ∼ 2028. 11. 21. (3년간)

  마. 위탁방법 : 재계약

  바. 현 수탁기관 : 작은영화관 주식회사(대표 정민화)

3. 주요 위탁조건

 가. 관람료 사전 승인 및 상영작 구성 협의

 나. 성주군민 우선 채용

 다. 순수익 배분(군 40% : 수탁자 60%)

 라. 시설·장비 원상복구 책임

 마. 분기별 실적 보고 및 연간 성과보고서 제출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위탁운영 관련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경비로 충당

 나.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 홍보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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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가. 공공성 및 안정성 : 군민 생활권 문화향유권 보장, 안정적 서비스 공급 가능

 나. 전문성 : 전문 영화관 운영 경험과 인력 확보

 다. 경제성 : 군 직영 대비 효율성·경제성 우수, 순수익 일부 군 재정 환원

라. 성과관리 및 투명성 : 관람객 수, 상영편수 등 성과 측정 가능,

분기별 보고 등 관리 용이

마. 기타 : 성과평가 결과(’25. 8월, 84점) 재계약 적정 판정

바. 종합판단 :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 (조례 제5조 검토기준 충족)

6. 성과평가 결과

 가. 평가일시 : 2025. 8. 12.

 나. 평가방법 : 정량(50점) + 정성(50점)

 다. 평가내용 : 정량(관람객실적, 상영실적, 재무실적등)

정성(운영방침 부합성, 콘텐츠 다양성, 지역연계성등)

 라. 평균점수 : 84점 (적정 기준 70점 이상)

 마. 종합판단 : 재계약 적정

 바. 주요 성과

1) 3년간 누적 관람객 약 7만 명 → 군민 문화접근성 확대

2) 2024년 흑자 전환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3) 주민참여 및 지역축제·행사 연계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 개선 권고사항

1) 평일·비수기 관람객 유치 강화

2) 독립·예술영화 등 지역특화 콘텐츠 확대(연 20편 이상)

3) 어르신·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4) 주민참여 프로그램 정례화(연 4회 이상)

7. 향후 추진계획

가. 2025. 11월 : 재계약 체결 및 운영 개시(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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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 련 법 규】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및 지원)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화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

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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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

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

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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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
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

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

다.<개정 2013. 1. 10., 2015.11.12>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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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0., 2015.11.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 

1. 10.>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

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16.11.10>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한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 2015.11.12, 2016.11.1

0>

⑥ 제1항 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성주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11.12>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

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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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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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소속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명 이내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관련 분야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4.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실무경력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 조건

 5.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신청서와 제13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해야 한다.
제2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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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연평균 세출

순증가액 1억원 미만

라. 작성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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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2025년 2월 11일 베트남 꽝남성·타이빈성·박깐성과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2025년 7월 1일부로 베트남

지방행정조직이개편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결대상 : 베트남다낭시(꽝남성+다낭시),베트남흥옌성(타이빈성+홍옌성), 베트

남 타이응우옌성(박깐성+타이응우옌성)

나. 체결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체결

다. 체결내용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시기, 인원수 등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세부조건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방안

3)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및 수습을 위한 양 국가(지자체)간 협력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시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지원 방안

5) 협정 발효, 개정 등에 대한 사항

6) 사업추진 중 보완사항 및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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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실적

연도 유치국가 농가수
(호)

유치인원
(명)

전년대비
증가율 비고

2017 필리핀 (1개시) 11 21 - 상반기 9명,하반기 12명

2018 필리핀 (1개시) 7 11 - 상반기 5명,하반기 6명

2019 필리핀 (1개시) 7 15 - 상반기 7명,하반기 8명

2022 필리핀 (1개시) 62 124 - 상반기만 추진

2023 필리핀 (2개시) 277 531 328% 상반기만 추진

2024 필리핀 (4개시)
라오스 (1개주) 514 932 75% 상반기 445호/837명

하반기 69호/95명

2025
필리핀 (3개시)
라오스 (3개주)
베트남 (1개성)

927 1,846 98% 상반기 697호/1,440명
하반기 230호/406명

4. 기타사항

향후 베트남 지자체와 업무협약에 대한 세부협의 결과 및 경미한 변경 사항(최

저임금, 유치 인원, 숙식비 공제 등)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 후

시행

5.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및「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나. 참고자료

1) 비용추계서

2) `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서(안)

3) 체결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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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결사항)

①「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두거나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합의각서

(MOA),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교류 협력 사업의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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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의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국외업무

여비, 일반보전금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예상) 인원수 등

- 추계기간 : 2025년 ∼ 2029년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인건비 82,063 82,063 82,063 82,063 82,063 410,315

◦일반운영비  330,200 363,220 399,542 439,496 483,446 2,015,904

◦여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일반보전금 78,400 86,240 94,864 104,350 114,785 478,639

◦홍보비 2,970 2,970 2,970 2,970 2,970 14,850

소계(b) 523,633 564,493 609,439 658,879 713,264 3,069,708

□총 비용(a-b) △523,633 △564,493 △609,439 △658,879 △713,264 △3,06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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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시․군비 523,633 564,493 609,439 658,879 713,264 3,069,708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523,633 564,493 609,439 658,879 713,264 3,069,708

5. 부대의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예상)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비용 산정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22년 124명 → `23년 531명 → `24년 932명 → `25년

1,846명)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임.

6. 작성자

- 농정과 농촌인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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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5년)
(단위 : 천원)

[참고 3] `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서(안) - 별첨

항 목 세 부 내 용 산 출 내 역 예산액

합 계 523,633

인건비

소 계 82,063

행정업무보조 인건비 2,208.9천원 × 1명 × 9개월 19,880

언어소통도우미 인건비 2,220.8천원 × 4명 × 7개월 62,183

일반운영비

소 계 330,200

버스 임차료 1,000,000원 × 50대 × 3회 150,000

현수막 제작 70,000원 × 40부 2,800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5,000원 × 2,000부 10,000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40,000원 × 1,800명 72,000

외국인등록증발급수수료 30,000원 × 1,800명 54,000

해외 현지 통역비 100,000원 × 50회 5,000

계절근로자 편의물품 구입 5,000원 × 1,800명 9,000

계절근로자 임시숙소 임차비 50,000원 × 20명 × 5일 5,000

외빈초청 기념품 제작 100,000원 × 20명 2,000

고용주교육 및 입국설명회 3,000,000원 × 2회 6,000

계절근로자관리차량임차 1,000,000원 × 12개월 12,000

계절근로자관리차량유류비 200,000원 × 12회 2,400

국외업무여비 국외여비 1,000,000원 × 3명 × 10회 30,000

일반보전금

소 계 78,400

민간인국외여비(통역사) 1,000,000원 × 5명 × 2회 10,000

외빈 숙박비 150,000원 × 5명 × 3일 × 4회 9,000

외빈 식비 50,000원×5명×3식×4일×4회 12,000

계절근로자 급식 제공 9,000원 × 1,800명 × 2회 32,400

계절근로자 상해치료비 1,000,000원 × 15명 15,000

공기관 등에대

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소 계 2,970

프로그램 홍보 신문광고개제 330,000원 × 9회 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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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체결 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 베트남 다낭시

◦면    적 : 11,723㎢

◦농림지역 : 8,079㎢

◦인    구 : 1,269천명(`24년 기준)

◦행정구역 : 45개 구, 11개 자치구

◦기   타

- `25년 7월 1일 꽝남성과 통합됨

□ 베트남 흥옌성

◦면    적 : 2,514.81㎢

◦농림지역 : 1,877.37㎢

◦인    구 : 3,567천명(`25년 기준)

◦행정구역 : 11개 구, 93개 읍면

◦기   타

- `25년 7월 1일 타이빈성과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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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면    적 : 8,375.21㎢

◦농림지역 : 304㎢

◦인    구 : 1,799천명(`25년 기준)

◦행정구역 : 15개 구, 77개 읍면

◦기   타

- `25년 7월 1일 박깐성과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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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1) 법제12조제2항→법제12조제3항(안제2조제1항제2호및안제12조제1항)

2)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5항(안 제11조제1항)

나. 원인자 부담금 미납 조치를 위한 납부기간 신설(안 제14조제2항)

1)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정하는납부기간”은 비용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27588(2025.5.29.)]

2)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025(2025.5.26.)]

3) 입법예고 : 2025. 6. 10. ∼ 2025. 6. 30.(20일간)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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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을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납부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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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
원회의 설치) ①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사항. 다만,「도로

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

호에따라 ------------------

--------------------------

--------------------------

--------------------------

--------------------------

----------.

제11조(가로수 조성협의) ① 법 제12
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
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반드
시 협의하여야한다.

제11조(가로수 조성협의)① 법 제12
조제5항에 따라 --------------
--------------------------
--------------------------
--------------------------
--------------------------
--------------.

제1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
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
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
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
--------------------------
--------------------------
--------------------------
----------.

제14조(부담금의 징수) 군수는 제13 제14조(부담금의징수) ① (현행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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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 부담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제12조제4항에서“조례로정하는
납부기간”은비용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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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

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

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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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따른비용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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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자연휴양림입장제한규정을삭제하여국민누구나휴양림을즐길수있는환경을

조성하고예약제외시설물운영규정과관리자예약규정을신설하여일반국민이

자연휴양림을 예약하는데 공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나.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명칭 통일

다. 시설범위를 적용범위로 변경하여 휴양림 시설 전체로 확대 적용

라. 제10조(입장 제한 등) 폐지

마.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예약 관리 강화 조항 신설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안 제12조)

○ 관리자 예약(안 제13조)

○ 매매ㆍ교환 등 금지(안 제14조)

○ 손해배상(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5. 6. 9. ∼ 2025. 6. 28. (20일간)

2)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025(2025.5.26.)]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26475(2025.5.22.)]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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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이하군수”를 “이하“군수””로, “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림”을 “성주

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한다”를 “조성ㆍ운영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산사태”를 “산사태, 홍수, 태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

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이”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를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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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로,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을 “있는 장소

및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지불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위하여 직접”을 “위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제10조에 의하여”를 “이용객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이 직접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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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단, 상시 예약제외 시설물의 경우 숙박시설의 10%만 가능)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등에 게시하여

야 한다.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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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

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의2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제292회 – 제1차 – 부록)  113

[별표1]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고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입장료 무료

세미나실 67.8㎡ 1실/4시간 50,000 30,000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제1휴양관 50.3㎡형
(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8실

숲속의 집

49.8㎡형
(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2실

66.8㎡형
(8인기준) 1동/1일 150,000 90,000 2실

제2휴양관

28.5㎡형
(2인기준)

1동/1일 80,000 50,000 2실

29.5㎡형
(2인기준)

1동/1일 80,000 50,000 2실

36.2㎡형
(4인기준)

1동/1일 100,000 60,000 1실

43.1㎡형
(4인기준)

1동/1일 100,000 60,000 2실

※ 퇴실기준일 해당 객실의 입실객이 없을 경우 추가사용료를 지급하여 연장사용 가능하며, 퇴실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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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2] <개정 2019. 10. 10., 2020. 10. 5., 2021. 11. 11., 2024. 6. 3.>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3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 가정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50%

성주군민
30%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 50%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 50%

비고

 1.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1인 1실에 대한 감면만 가능 또한 감면대상

자는 입실 당일 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라.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마. “성주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성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바.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 의 경우 성주군과 결연을 맺은 지역, 기관, 단체를 말한다.

  사. “협약(MOU) 체결 기관·단체”라 함은 휴양림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성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를 

말한다.

  아.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이란 성주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을 말한다.

  자.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란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자를 말한다.

  차.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란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봉사자를 말한다.

*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7월15일~8월24일)를 제외한 일요일~목요일을 말한다.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이란 성수기(7월15일~8월24일)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성주군과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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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

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

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의9-----------------------

--------------------------

----.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성주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

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

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을 조성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

이하“군수”-----------------

--------------------------

------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

림------------------------

- 조성·운영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

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숲속휴양관

3. 제2휴양관

4. 세미나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4조(휴관일 등) ① (생 략) 제4조(휴관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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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

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

3. --- 산사태, 홍수, 태풍 -------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

을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

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

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

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

--------------------------

-----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

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

--------------------------

-.

1.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

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

지

1. ---- 제2호---------------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제5조(이용시간 등) <삭 제>

② 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

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숙박시설-----------------

--------------------------

-------------.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

부터 오후 10시 사이

1. ------------------------

------------ 전까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세미나실의 이용시간은 사용일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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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④ (생 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시설사용료) ① (생 략) 제6조(시설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

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

여야 한다.

② ----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잘

--------------- 있는 장소 및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

나들e)에 -------------------

----------.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

다.

③ 시설사용료는 산림휴양시설 통

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지

불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①

(생 략)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

---------------.

1. 성주군이 주관하는 직원 직무교

육및행사등을위하여직접사용

하는 경우

1. ------------------------

-------------- 위하여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위약금) ①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 3. 이용객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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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

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

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

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

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

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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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

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

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

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

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

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

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

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

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은 본인이 직접 산림휴양시설 통합

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

차 등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

스템(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

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

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

청은 취소된다.

<신 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

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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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

는 경우

(단, 상시 예약제외 시설물의 경우

숙박시설의 10%만 가능)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

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

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

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

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산림

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

e)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2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

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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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

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

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

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

(반기별 1회)

<신 설>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

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

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

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

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신 설> 제15조(손해배상) ①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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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복구 또

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

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

다.

제13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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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

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

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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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문

감사원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공립자연휴양림관련 

조례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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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산림과 산림휴양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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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

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동일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조례 : 성주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법령 : 동물보호법 제36조제1항

-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필요성

-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유실·유기동물의 증가로 적절한

보호·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입양률과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함.

다. 사무내용

◦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 성주군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및 동물 입양 홍보 및 관리

◦ 관내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 기타 성주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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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성주군 동물보호센터(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522)

- 면 적 : 1,551㎡(용도 : 동식물관련시설) ※개인시설임대 : 사진자료별첨

◦ 시 설 명 : 성주군 입양지원센터(성주군 초전면 칠선3길 5)

- 면 적 : 82.4㎡(용도 : 단독주택) ※개인시설 임대 : 사진자료별첨



128  (제292회 – 제1차 – 부록)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 사진자료(성주군 동물보호센터)

시설외부 보호실(대형견)

보호실(소형견) 격리실

진료실 사료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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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성주군 입양지원센터)

시설외부 시설외부

보호실(소형견) 격리실

입양상담실 사료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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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기간 및 선정방식

가. 위탁기간 : 2년(2026. 1. 1. ∼ 2027. 12. 31.)

나.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 현 수탁기관 : ㈜독케어(대표 박명석)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금287,800천원(도 20,700, 군 267,100)
- 보호센터 운영 : 189,000천원(도 8,700천원, 군 180,300천원)
- 입양센터 운영 : 98,800천원(도 12,000천원, 군 86,800천원)
나. 산출근거
◦ 동물보호센터 운영 : 189,000천원(도 8,700천원, 군 180,300천원)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고

합계 189,000

인건비 인 건 비 ·근로자 2,800천원/월 × 2명 × 12월 67,200

사료구입 사료구입 ·45천원(20kg) × 100포/월 × 12월 54,000

동물보호

센터운영

통 신 비 ·스마트폰, 인터넷 등 150천원/월 × 12월 1,800

렌 탈 비 ·복사기 등 렌탈 500천원/월 × 12월 6,000

임 대 료 ·보호센터 임대 1,400천원/월 × 12월 16,800

공 과 금 ·전기, 수도 등 800천원/월 × 12월 9,600

관 리 비 ·보호센터 운영 관리용품 등 구입 13,600

소모품비 ·보호센터 운영 소모품 등 구입 20,000

◦ 입양지원센터 운영 : 98,800천원(도 12,000천원, 군 86,800천원)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고

합계 98,800

인건비 인 건 비 ·근로자 2,800천원/월 × 2명 × 12월 67,200

사료구입 사료구입 ·45천원(20kg) × 10포/월 × 12월 5,400

입양지원

센터운영

통 신 비 ·스마트폰, 인터넷 등 100천원/월 × 12월 1,200

렌 탈 비 ·건조기 등 렌탈 200천원/월 × 12월 2,400

임 대 료 ·입양지원센터 임대 1,000천원/월 × 12월 12,000

공 과 금 ·전기, 수도 등 300천원/월 × 12월 3,600

소모품비 ·센터 운영 소모품 등 구입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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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대체가능성 : 유기동물을신속하게포획·관리할수있는인력과보호시설이
현재 군에는 없으므로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정함.

나. 공공성 및 안정성 : 민간위탁 방법으로 포획·관리·입양 절차까지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어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 되는 것으로 검토됨.

다. 경제성 : 군직영 동물보호시설이 없는 실정에서 민간위탁업체의 운영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것으로 검토됨.

라. 전문성 : 현재 6년 연속 위탁하는 법인으로써 운영인력들의 전문성이
매우 높아 포획·관리에 있어 동물들과의 유대감이 매우 높으며,
특히 최근 입양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전문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매우 높은것으로 검토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포획·입소, 입양, 안락사, 1일평균보호수 등
관리의 수치화를 적용하고 있어 성과 측정 용이한 것으로 검토됨.

바. 종합판단 : 성주군의 유기동물 발생량은 연간 450두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입양률(200건 이상)을
높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
위탁 재위탁으로 적정함(조례 제5조 검토기준 충족)

6. 성과평가 결과
가. 평가일시 : 2025. 9. 2.(화)
나. 평가방법 : 동물보호·관리·입양실적(80점),반려동물문화·입양홍보및봉사활동실적(20점)
다. 평가점수 : 80점(적정 기준 70점 이상)
라. 위탁단체 : 독케어(대표 : 박명석) ※ ‘20 ~ ‘25년 계속 위탁 운영
마. 주요성과
◦ 관내 발생 유실·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 보호
◦ 일 평균 약 150~160두 정도 유기동물 관리 및 보호
◦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실적

※ 유기동물 발 생 량 : 도내 6위, 군부 1위(경상북도 동물방역과 자료)
※ 유기동물 입양실적 : 도내 3위, 군부 1위(경상북도 동물방역과 자료)
◦ 동물관련 봉사단체 프로그램 운영
- ＇25년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홍보 부스 운영(4일, 4,000명 이용)
- 자원봉사자, 명인고, 기타단체 등 봉사활동(10회)

바. 종합판단 : 재위탁 적정

2023년 2024년
비고

입소 입양 안락사 보호/일 입소 입양 안락사 보호/일
341 201 66 200 437 214 11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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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관리대장

◦ 개체관리카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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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등록 관리대장

◦ 입양관리카드

7. 향후 추진계획
   2025. 12월 : 재위탁 체결 및 운영(＇26. 1. 1. ~＇2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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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시설및인력기준에맞는기관이나단체등을 동물보

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제292회 – 제1차 – 부록)  135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5.05.19 조례 제2574호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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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5.05.19 조례 제2574호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

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

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 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은 경

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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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에 따른 연평균 세출

순증가액 1억원 미만

라. 작성자

축산과 친환경축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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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특별교통수단을운영하는교통사업자및운행하는운전자등에게올바른교육의

방법, 내용및경비등에관한조례를개정하여이용대상의편의성및양질의서비스

질 제고

2. 주요내용

안제8조 (교육)에대한사항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3조제7항에따른

특별교통수단을운영하는교통사업자및운행하는운전자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붙임)

다. 예산조치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030(2025. 5. 26.)]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26286(2025. 5. 21.)]

3) 입법예고 : 2025. 6. 11. ~ 2025. 7. 2.(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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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

를 대상으로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3. 성폭력 예방교육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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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

른 교육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종

사자를 대상으로 각 호의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3. 성폭력 예방교육

4. 그 밖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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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

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

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

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 16.>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

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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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예산액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라. 작성자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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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가.「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 재계약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나. 위탁단체 :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대표 이재근)

다.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6차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2조제4호에따라용어변경(재위탁→재계약)

※ 최 초(1차) : 2016. 1. 1. ~ 2017. 12. 31.(2년)

재위탁(2차) : 2018. 1. 1. ~ 2019. 12. 31.(2년)

재위탁(3차) : 2020. 1. 1. ~ 2021. 12. 31.(2년)

재위탁(4차) : 2022. 1. 1. ~ 2023. 12. 31.(2년)

재위탁(5차) : 2024. 1. 1. ~ 2025. 12. 31.(2년)

라. 위 탁 료 : 연 604백만원

※교통약자콜택시544백만원(국64 군480), 임산부및영유아전용콜택시60백만원)

마. 사무내용 : 보행이 힘든 중증장애인, 65세이상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 사전예약을 통한

24시 운영 ※ 운행차량 : 9대(카니발 8대, 쏘나타 1대)

  바. 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및성과평가심의결과: 가결(출석위원6명중과반수이상적합찬성)

3. 참고자료
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6조(특별교통수단의운행등)

나. 성주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제7조 (운영관리)

다.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 (민간위탁의기준) 및제6조(의회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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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및 사무원의 임금에 따른 비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준용함.

나. 성주군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름.

2. 비용추계의 전제 ※ ‘26년도 기준

□ 특별교통수단 예산액 : 544,000천원(국 64,000 군 480,000)

가. 인건비 : 430,654천원

- 운전원 : 2,264,200원 × 5명 × 12개월 = 135,852천원

2,146,900원 × 3명 × 12개월 = 77,288천원

- 사무원 : 2,218,700원 × 1명 × 12개월 = 26,624천원

- 시간외수당

· 운전원 : 16,250원 × 40시간 × 8명 × 12개월 = 62,400천원

· 사무원 : 16,250원 × 10시간 × 1명 × 12개월 = 1,950천원

- 기타수당(명절수당, 급량비, 가족수당 등) : 56,397천원

- 사회보험료 : 34,503천원

- 퇴직적립금 : 35,640천원

나. 운영비 : 113,346천원

- 제세공과금(자동차세 보험료 등) : 21,600천원

-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단말기요금 및 사무용품비) : 3,202천원

- 차량비(차량유류대, 수리비, 부품교체비, 검사료 등) : 80,744천원

- 기타운영비 및 소모품 등 : 7,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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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및 영유아 예산액 : 60,000천원(군 60,000)

가. 인건비 : 47,147천원

- 운전원 : 2,200,000원 × 1명 × 12개월 = 26,400천원

- 시간외수당 : 16,000원 × 45시간 × 1명 × 12개월 = 8,640천원

- 기타수당(명절수당, 급량비, 위험수당 등) : 5,576천원
- 사회보험료 : 3,891천원
- 퇴직적립금 : 2,640천원
나. 운영비 : 12,853천원

- 제세공과금(자동차세 보험료 등) : 1,940천원

-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단말기요금 및 사무용품비 등) : 3,178천원

- 홍보비 : 2,000천원

- 차량비(차량유류대, 수리비, 부품교체비, 검사료 등) : 5,735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단위 : 천원)

●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세입 64,000 64,000 64,000 64,000 64,000 320,000

세출

 인건비 424,110 430,654 440,000 450,000 460,000 2,204,764

 운영비 103,890 113,346 120,000 125,000 130,000  592,236

소계(b) 528,000 544,000 560,000 575,000 590,000 2,797,000

 □ 총 비용 △464,000 △480,000 △496,000 △511,000 △526,000 △2,477,000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8년 합계

세입 0 0 0 0 0 0

세출

 인건비 16,771 47,147 50,000 54,000 58,000 225,918

 운영비 33,229 12,853 15,000 16,000 17,000  94,082

소계(b) 50,000 60,000 65,000 70,000 75,000 320,000

 □ 총 비용 △50,000 △60,000 △65,000 △70,000 △75,000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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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조달 방안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64,000 64,000 64,000 64,000 64,000 320,000

 군비 464,000 480,000 496,000 511,000 526,000 2,477,000
 합계 528,000 544,000 560,000 575,000 590,000 2,797,000

●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군비 50,000 60,000 65,000 70,000 75,000 320,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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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
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
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④ 삭제 <2024. 2. 20.>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
니 된다. <개정 2023. 5. 1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
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5. 16.>

⑦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
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2022. 1. 18., 2023. 5. 16.>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
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2023. 5. 1
6.>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
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
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2. 
1. 18., 2023. 5. 16.>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6.>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
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2023. 5. 16.>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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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개정 2023. 12. 28.>
  3.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

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군수는 수탁자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
23. 12. 28.>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
정 2023. 12. 28.>

  ⑤ 그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5. 19>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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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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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조항 신설(안 제13조)

- 서면심의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 근거 명시

○ 안전관리예치금 기준금액 및 재산정 기준 정비(안 제18조)

-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증가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면적이 감소할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그 차액을 반환하도록 정비

○ 가설건축물 조항 신설(안 제21조)

- 농촌체류형쉼터, 단독주택 부지내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

○ 건축지도원 자격요건 신설(안 제24조)

- 건축법에위반되는건축물의 발생을예방하고건축물을 적법하게유지ㆍ관

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건축지도원 자격요건 확대

○ 공개공지 관리조항 신설(안 제34조)

-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

○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안 제36조)

- 건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의 종류 및 이행강제금

의 산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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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건축법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0987(2025.6.23.)호]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991(2025.6.23.)호]

마. 입법예고 : 2025. 7. 14. ∼ 8. 3. (20일간)

바. 건축위원회 심의 : 2025. 8. 4. ∼ 8. 11.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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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을 “다음 각호와 같이 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심사수당과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례」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은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ㆍ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법 제13조 제4항에서 건축주가 금융기관에”를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가”로, “공사도급계약서의 금액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예치금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을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

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로, “따른 예치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는 그”를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로, “예치하여야”를 “예치 또는 반환토록”으

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1조제2항제8호 중 “농막”을 “농막, 농촌체류형쉼터”로 하고, 같은 항에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제292회 – 제1차 – 부록)  153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단독주택 부지 내 설치하는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외벽이 없는 차양시설(차양시설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에 한한다)

11.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최고높이 1.8미터 이하인 비가림시설(단,

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지 않고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부공간을 창고 등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사

5. 건축분야 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건축분

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제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

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건축물의건축주는사용승인신청시별지제6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것

2. 군수는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ㆍ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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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1항제3호 중 “영 제3조의4”를 “영 제3조의5”로 한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믈 존치기간 연장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

고를 말하며 이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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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관리번호 -

공개공지 관리대장

1. 공개공지등 현황 (3쪽 중 제1쪽)

가. 위 치

나. 건 물 명 사용승인일

다.
건 축 물
기본정보

대 지 면 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층 수
지상 층

주 용 도
지하 층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용적률완화

높이완화

기 타

건 축 주 연 락 처

설 계 자 연 락 처
시 공 자 연 락 처

라.
공개공지
기본정보

면 적 ㎡ 유 형

조 성
시 설

휴게시설
벤 치 □설치( 개) □미설치 테이블 □설치( 개) □미설치

파고라 □설치( 개) □미설치 운동기구 □설치( 개) □미설치

기타시설 조 명 □설치( 개) □미설치 기타시설 □설치( ( 개))

안내 표지판 설치방법 □부착형(건물벽, 바닥, 시설물에 부착) □스탠드형(독립된 표지판)

설계도서 일치여부 □일치 □불일치
공사감리자(확인자) (인) / (사무소명: )

마. 공 개 공 지 배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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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사진 (3쪽 중 제2쪽)

공개공지 사진1)

1) 공개공지 사진은 전체 조성 현황 및 이용실태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최소 2개 지점

이상 촬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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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3쪽)

공개공지 시설사진2)

안내표지판(필수) 벤 치

테 이 블 파 고 라

수경시설 조 명

운동기구 기타시설

2) 공개공지 시설사진 중 안내표지판은 의무사항이며, 이외 조성시설물 사진은 조성내역

에 따라 촬영하도록 한다.



158  (제292회 – 제1차 – 부록)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

-------------------------

다음 각호와 같이 수당을 -------

-----. --------------------

--------------------------

--------------------.

<신 설> 1.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심사

수당과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참

석수당으로 한다.

<신 설> 2.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은 위원장

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 안건을 사

전 검토·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

한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

금 등) ① (생 략)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

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3조 제4항에서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

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

며, 건축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서

의 금액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

가 ------------------------

--------------------------

------------- 「수도권정비계

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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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다만, 착공

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예치금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

는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예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

설>

-------------------.------

--------------------------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

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 따라 예치

한 예치금과의 ---------------

- 예치 또는 반환토록 ---.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21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

음)

②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8. 컨테이너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

막

8. ------------------------

-----------------------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단독주택 부지 내 설치하는 합

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외

벽이 없는 차양시설(차양시설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미

터를 곱한 면적에 한한다)

<신 설> 11.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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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

하는 최고높이 1.8미터 이하인 비

가림시설(단, 법 제60조 및 제61

조를 위반하지 않고 지붕이 합성

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구조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

부공간을 창고 등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 제1

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

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

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 3년 ------------------

3. 삭 제

<신 설> 4. 건축사

<신 설> 5. 건축분야 기술사

<신 설>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

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

상 건축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⑤

(생 략)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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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⑥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

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관리

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것

2. 군수는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

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ㆍ관리할 것

제35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공

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

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상 유

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

설로서 영 제3조의4에 의한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단, 간이

ㆍ임시 및 이동식 형태의 시설은

제외 한다)

3. ------------------------

------------------------

------ 영 제3조의5---------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ㆍ②

(생 략)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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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

물 축조신고,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믈 존치기간 연장신

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

물 축조신고를 말하며 이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을 부과한다.

관련법령 발췌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

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

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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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

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

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

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

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

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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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

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

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

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

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

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

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

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4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

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

정한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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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0. 10. 8.>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위 반 건 축 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

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

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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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

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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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따라사용료징수에관한사항을개정하고, 「성주군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에따른성주군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에게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세부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나.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신설(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165(2025. 5. 28.)]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없음[가족지원과-27586(2025. 5. 29.)]

마. 입법예고 : 2025. 7. 17. ∼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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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증표의 제시) ①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사용료 징수 등) ①제10조에 따라 수영장, 헬스장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비회원에게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

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서식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

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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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

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제10조의5(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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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의3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수 영 장 1회(4시간/4레인) 200,000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매

시간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전기 및 냉난방비는 사용료에 포함다목적실 1회(3시간) 30,000

※ 수영장의 전용사용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 체육경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 체육행사 :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2.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자
1일 
이용

월 

회원

주3회
이용

월 회원

주2회
이용

월 회원
비      고

수영장

성  인 4,000 60,000 30,000 20,000

※ 1일 2시간 사용 기준학  생 3,000 45,000 23,000 15,000
경로우대자,

어린이 2,000 35,000 18,000 12,000

헬  스
성  인 2,500 40,000 - ※ 헬스트레이너 상주

※ 어린이 사용 제한
학  생 2,000 30,000 -

경로우대자 1,500 25,000 -
패키지
(수영장+
헬스)

성  인 - 85,000 -
※수영장+헬스 이용료 

15% 할인
학  생 - 64,000 -

경로우대자 - 51,000 -

개  인
사물함 - 사용료 4,000원/월

○ 등록시기 및 방법(강습회원)

- 개강시기 : 매월 초 

- 신규등록 : 전월 25일~말일(등록시간 - 평일 06:30~20:30, 토요일 06:30~17:00)

- 재 등 록 : 전월 20일~말일 

- 추가접수 : 매월 1일~5일까지(결원발생시, 전화로 사전 문의)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 연기 및 환불신청 : 반드시 사전에 통보 원칙

※ 접수방법은 매월 센터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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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료 감면 대상

할 인 대 상 감면율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 유공자 / 5.18 유공자 

본인

50% ※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자녀(2자녀이상), 막내가 13세이하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함)

여성할인(13세이상 ~ 55세 이하) (수영강습만 적용)
10%그린카드 소지자

1년 이상 회원등록(헬스강습만 적용)

6개월 이상 회원등록(헬스강습만 적용) 5%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172  (제292회 – 제1차 – 부록)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등) ① 센터를 사용하

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센터를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

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증표의 제시) ①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액을 받고

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사용료 징수 등) ①제10조

에 따라 수영장, 헬스장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비회원에게는 1일 사용권을 발

급하고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

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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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서식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

수입 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납입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4(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

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

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

간 으로 본다.

<신 설> 제10조의5(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

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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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

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

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페선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2023. 11. 1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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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

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

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

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성주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4조의2(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촉진과 참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2. 우수자원봉사증 발급

  3. 국내·외 선진지 견학

  4.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 지원

  5. 군이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6. 그 밖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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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따른비용예상액은없음

라.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운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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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감면대상 확대 등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

여 체육활동 기회 및 접근성을 높여 군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9조, 별표1)

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안 별표2)

다. 신설된 체육시설 추가 및 도로명 주소로 일원화

: 월항 파크골프장, 성주 반다비체육센터(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27518(2025.5.29.)]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165(2025.5.28.)]

마. 입법예고 : 2025. 6. 10. ~ 6. 3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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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를 “오전(08:00∼1

3:00), 오후(13:00∼18:00)”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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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2. 이용료 : 면제

3.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평 일 토ㆍ공휴일 평 일 토ㆍ공휴일

건강문화캠퍼스
주 간 35,000 60,000 100,000 125,000 ※ 오전, 오후로구분시

주간금액의 1/2적용
야 간 50,000 75,000 125,000 15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

주 간 70,000 120,000 200,000 250,000

야 간 100,000 150,000 250,000 300,000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

주 간 21,000 36,000 60,000 75,000
야 간 30,000 45,000 75,000 9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씨름장)

주 간 10,000 20,000 50,000 70,000 ※ 타 시ㆍ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일적용야 간 20,000 30,000 70,000 100,000

성주
별고을
운동장

트 랙
오 전 20,000 30,000 40,000 60,000
오 후 30,000 40,000 60,000 80,000

필 드
오 전 45,000 70,000 90,000 140,000
오 후 55,000 80,000 110,000 160,000

성주별고을풋살장
주 간 10,000 20,000 - -

2시간/1면
야 간 20,000 30,000 - -

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정구, 족구)

주 간 15,000 30,000 20,000 35,000
2시간/1면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게 이 트 볼 장 -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선남
강변
야구장

성인 - 50,000 100,000 100,000 200,000 2시간/1회

리틀 - 30,000 50,000 70,000 140,000 2시간/1회

○ 체육시설의일일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오전(08:00∼13:00), 오후(13:00∼18:00),
야간(18:00∼22:00)으로구분한다. 단 주간ㆍ야간으로구분할경우주간은 08:00∼18:00까지로한다.

○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시 시간 단위로 일할계산도 가능.

구 분
텔 레 비 전 라 디 오

국 내 국 외 국 내 국 외

중계
방송

생방송
체육경기 40,000 60,000 20,000 40,000

체육경기 이외 80,000 100,000 40,000 60,000

녹화 또는
녹음

체육경기 20,000 30,000 10,000 20,000

체육경기 이외 40,000 50,000 20,000 30,000

○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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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5.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종 류 단 위 요 금 비 고

성주별고을
체육관

전광판 시간당 10,000

무대 조명시설 시간당 10,000

음향설비
음향시설

시간당 10,000
마이크(2대/기본)

냉ㆍ난방 시간당 15,000

전기시설 시간당 10,000

○ 그 밖의 청소료 주최 측에서 부담 ※ 고무매트 정리비용 포함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광고

선전물 ㎡/1일 10,000

부양광고물
(애드벌룬 등)

1일/1개 7,000

촬영
(영화, 드라마, 상업광고 등)

주간 40,000 8시간/1일
※ 초과요금 :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야간 60,000

○ 사용자 주최 측의 홍보 현수막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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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읍·면 파크골프장 사용료

[비고]
파크골프장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하며, 동절기(10월∼2월)에는 09:00∼18:00, 하절기(5월∼9

월)에는 07:00∼19:00로 정한다.

시 설 명

사용료(1일 기준)

비 고

성주군민 성주군민 외 사용자

선남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다목적구장)

무료

무료

[예약홈페이지 예약 후

이용 가능

(오전 16명/오후 16명)]

36홀

성 주 호

파 크 골 프 장

18홀
월 항

파 크 골 프 장

수 륜

파 크 골 프 장

성주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

무료 9홀

벽진생활체육공원

( 파 크 골 프 장 )

별 고 을

파 크 골 프 장

용 암

파 크 골 프 장

가 천

파 크 골 프 장

초 전

파 크 골 프 장



182  (제292회 – 제1차 – 부록)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4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감경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따른대한장애인체육회가주관하는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

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를 위한 행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

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그밖에군수가체육진흥활동을위하여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한경우

성주군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100분의 50「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함)

성주군민
100분의 30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

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감면받으려는자는공공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시관리ㆍ운영자에게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제292회 – 제1차 – 부록)  183

[별표3]

체육시설의 명칭(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성 주 별 고 을
체 육 공 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0-1 일원

실내체육관, 씨름장,
축구ㆍ육상경기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성 주 국 민
체 육 센 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15 수영장, 체련단련장

건강문화캠퍼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7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7 실내체육관

성 주 생 활
체 육 공 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상성로 1399 테니스장, 족구장, 정구장
등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51-1번지 일원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선 남 생 활
체 육 공 원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58-36 게이트볼장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1091-16 일원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등

벽 진 생 활
체 육 공 원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78 일원 파크골프장

용 암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576-1 일원 파크골프장

수 륜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657-1 일원 파크골프장

가 천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812-11 일원 파크골프장

초 전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775-9 일원 파크골프장

성 주 호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 후평리 880-3 일원 파크골프장

월 항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890-1 일원 파크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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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크 골 프 장

선 남 강 변
야 구 장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7-7 일원 성인 및 리틀야구장

대 가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254 게이트볼장

수 륜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 수륜면 참별로 882-9 게이트볼장

벽 진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 벽진면 성주로 2458 게이트볼장

초 전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로 413-20 게이트볼장

용 암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036-8 게이트볼장

수 륜
풋 살 장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56-6 일원 풋살장

성 주 반 다 비
체 육 센 터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108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다목적홀,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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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으로 하며,

오전(08:00~12:00), 오후(13:00~17:0

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

다.

제9조(사용시간) ①-------------

--------------------------

오전(08:00~13:00), 오후(13:00~18:0

0)-------------------------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평 일

토ㆍ공휴

일
평 일

토ㆍ공휴

일

건강문화캠퍼스
주 간 35,000 60,000 100,000 125,000

※오전,오후로
구분시
주간금액의
1/2적용

야 간 50,000 75,000 125,000 15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

주 간 70,000 120,000 200,000 250,000

야 간 100,000 150,000 250,000 300,000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

주 간 21,000 36,000 60,000 75,000

야 간 30,000 45,000 75,000 9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씨름장)

주 간 10,000 20,000 50,000 70,000 ※ 타시ㆍ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
일적용

야 간 20,000 30,000 70,000 100,000

성주
별고을
운동장

트 랙
오 전 20,000 30,000 40,000 60,000

오 후 30,000 40,000 60,000 80,000

필 드
오 전 45,000 70,000 90,000 140,000

오 후 55,000 80,000 110,000 160,000

성주별고을
풋살장

주 간 10,000 20,000 - -
2시간/1면

야 간 20,000 30,000 - -

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정구,

족구)
주 간 15,000 30,000 20,000 35,000

2시간/1면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게 이 트 볼 장 -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선남
강변
야구장

성인 - 50,000 100,000 100,000 200,000 2시간/1회

리틀 - 30,000 50,000 70,000 140,000 2시간/1회

(현행과 같음)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평 일

토ㆍ공휴

일
평 일

토ㆍ공휴

일

건강문화캠퍼스
주 간 35,000 60,000 100,000 125,000

※오전,오후로
구분시
주간금액의
1/2적용

야 간 50,000 75,000 125,000 15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

주 간 70,000 120,000 200,000 250,000

야 간 100,000 150,000 250,000 300,000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

주 간 21,000 36,000 60,000 75,000

야 간 30,000 45,000 75,000 9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씨름장)

주 간 10,000 20,000 50,000 70,000 ※ 타시ㆍ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
일적용

야 간 20,000 30,000 70,000 100,000

성주
별고을
운동장

트 랙
오 전 20,000 30,000 40,000 60,000

오 후 30,000 40,000 60,000 80,000

필 드
오 전 45,000 70,000 90,000 140,000

오 후 55,000 80,000 110,000 160,000

성주별고을
풋살장

주 간 10,000 20,000 - -
2시간/1면

야 간 20,000 30,000 - -

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정구,

족구)
주 간 15,000 30,000 20,000 35,000

2시간/1면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게 이 트 볼 장 -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선남
강변
야구장

성인 - 50,000 100,000 100,000 200,000 2시간/1회

리틀 - 30,000 50,000 70,000 140,000 2시간/1회

○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오전(08:00
∼13:00), 오후(13: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단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할 경우 주간은 08:00∼18:00까지로 한다.
○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시 시간 단위로 일할계산도 가능.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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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각종 경기및대회출전을위한군대표팀의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감경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따른대한장애인체육회가주관하는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그밖에군수가체육진흥활동을위하여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한경우

성주군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100분의 50

성주군민

100분의 30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감면받으려는자는공공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시관리ㆍ운영자에게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각종 경기및대회출전을위한군대표팀의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감경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따른대한장애인체육회가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그밖에군수가체육진흥활동을위하여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한경우

성주군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100분의 50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함)

성주군민

100분의 30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감면받으려는자는공공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시관리ㆍ운영자에게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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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성주군 공공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성주별고을
체육공원

경 북 성 주 군 성 주 읍
참 별 로 2 5 3 0 - 1 일 원

실내체육관,
씨름장,

축구ㆍ육상경기장,
풋살장등

성주국민
체육센터

경 북 성 주 군 성 주 읍
성 주 순 환 로 2 7 1 - 1 5

수영장,
체련단련장

건강문화
캠퍼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7 실내체육관

국민체육
센 터
(창의문화
센 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7 실내체육관

성주생활
체육공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상성로 1399

테니스장,
족구장, 정구장등

선남생활
체육공원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708-2,
관화리1091-16 일원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등

벽진생활
체육공원

경북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
42-78 일원 파크골프장

성 주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51-1 일원 파크골프장

별 고 을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1 일원 파크골프장

용 암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576-1 일원 파크골프장

수 륜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657-1 일원 파크골프장

가 천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8
12-11 일원 파크골프장

초 전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775-9 일원 파크골프장

성 주 호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
후 평 리 8 8 0 - 3 파크골프장

선남강변
야 구 장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7-7 일원

성인 및
리틀야구장

[별표3]
성주군 공공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성주별고을
체육공원

경 북 성 주 군 성 주 읍
참 별 로 2 5 3 0 - 1 일 원

실내체육관,
씨름장,

축구ㆍ육상경기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성주국민
체육센터

경 북 성 주 군 성 주 읍
성 주 순 환 로 2 7 1 - 1 5

수영장,
체련단련장

건강문화
캠퍼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7 실내체육관

국민체육
센 터
(창의문화
센 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7 실내체육관

성주생활
체육공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상성로 1399

테니스장,
족구장, 정구장등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51-1번지 일원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선남생활
체육공원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58-36 게이트볼장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1091-16 일원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등

벽진생활
체육공원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78 일원 파크골프장

별 고 을
파 크
골 프 장
( 삭 제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1 일원 파크골프장

용 암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576-1 일원 파크골프장

수 륜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657-1 일원 파크골프장

가 천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812-11 일원 파크골프장

초 전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775-9 일원 파크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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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기 능

대 가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로
755-3 일원 게이트볼장

수 륜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81-1 일원 게이트볼장

벽 진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벽진면 수촌리 14
00-75 일원 게이트볼장

초 전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769 일원 게이트볼장

용 암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274-23 일원 게이트볼장

수 륜
풋살장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56-6 일원 풋살장

명 칭 위 치 기 능

성 주 호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
후평리 880-3 일원 파크골프장

월 항
파 크
골 프 장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890-1 일원 파크골프장

선남강변
야 구 장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7-7 일원

성인 및
리틀야구장

대 가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254 게이트볼장

수 륜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 수륜면 참별로
882-9 게이트볼장

벽 진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 벽진면 성주로
2458 게이트볼장

초 전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로
413-20 게이트볼장

용 암
게 이 트
볼 장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036-8 게이트볼장

수 륜
풋살장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56-6 일원 풋살장

성 주
반다비
체육센터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108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다목적홀,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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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2023. 11. 1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

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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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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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성주군관내파크골프장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 성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기여하고자파크골프장시설의체계적인관리및운영에관한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안 별표1)

다. 파크골프장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5조)

라. 사용자의준수사항, 입장의거절및퇴장, 사용허가취소에관한사항규정

(안 제6조∼제8조)

마. 파크골프장 시설의 개방, 개방제한, 사용시간 및 휴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제11조)

바. 파크골프장시설사용료, 사용료의감면, 사용료의반환, 손해배상에관한사항규정

(안 제12조∼제15조, 안 별표2, 별표3)

사. 파크골프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6조∼제17조)

아. 파크골프장시설의관리·운영의위탁, 수탁자의의무, 수탁자행위의금지, 감사

등,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8조∼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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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파크골프장관리및운영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성

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

시행령,「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준용하

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23조∼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206(2025. 5. 29.)]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없음[가족지원과-30362(2025. 6. 18.)]

마. 입법예고 : 2025. 6. 10.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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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파크골프장 시설의관리및 운영에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주군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

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사람은사전에군수의허가를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

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군수는시설의사용을허가함에있어시설의적절한유지·관리를위해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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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주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4. 그 밖의 사항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

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사용기간종료와동시에설비를철거하고원상복구하여야한다.만일

원상복구를아니한때에는이를대집행하고, 그비용은사용자로부터징수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

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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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

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개방제한)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시설의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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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주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4.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시간 및 휴장 등)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 09:00 ∼ 12:00 (단, 성주참외파크골프장은 08:00 ∼ 12:00)

2. 오후 : 14:00 ∼ 17:00 (단, 성주참외파크골프장은 13:00 ∼ 17:00)

② 시설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제1항의사용시간은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

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의정기휴장일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정기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잔디생육휴장일)

3. 시설 개·보수 및 잔디보호를 위한 정기 휴장(매년3∼4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12조(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별표2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사람에게사용료를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별표3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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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받은후사용을취소할경우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시작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시설일일사용자가사용시작중에그사용을취소할때에는사용료를반환하

지 아니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

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주관하는행사및경기로인하여시설내에서발생한사고에대하여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전용으로사용할때에는제3자의행위라할지라도, 사용허가를받은자가변상하

여야 한다.

④ 변상금은 현금, 그 밖에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변상케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쓰레기 기타 폐기물로 인해

오염되었을 경우「환경정책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원상복구가필요할경우이를대행하고그비용을사용자로부터징수할

수 있다.

⑦ 운영자의귀책으로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2 별표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체육시설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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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입장권은 시설의 매표소를 통해 매표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

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군민이시설을원활하게이용할수있도록관외주민의입장을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성주군 체육회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률」 제9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수탁자의업무전반에관한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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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이용시설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용시설 개선이나 보수 등 유지ㆍ관리와 손실이나 분실에 관하여 책임지

고 변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지역사회체육의활성화및전문화를위하여최선의노력을 다하여

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

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

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제21조(감사 등) ①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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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경우

제23조(준용) 파크골프장의관리및운영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성주군

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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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성주군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주 소 지 비고

성주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51-1번지 일원 9홀

선남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1091-16 일원 36홀

별고을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0-1 일원 27홀

벽진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78 일원 9홀

성주참외파크골프장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4-1번지 일원 36홀

용암파크골프장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576-1 일원 9홀

수륜파크골프장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657-1 일원 18홀

가천파크골프장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812-11 일원 9홀

성주호파크골프장 성주군 금수강산면 후평리 880-3 일원 18홀

초전파크골프장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775-9 일원 9홀

월항파크골프장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890-1 일원 18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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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성주 참외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기  준

일일 사용자

개  인 단  체

성주

참외

파크

골프장

평  일 5,000원 4,000원

토,일요일,공휴일 8,000원 6,000원

비고

1. “관내 주소자”란 사용일까지 성주군에 주소를 둔 자 말한다.

2. “일일 사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으로써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파크골프장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사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6. 사용자는 관내,외주민 모두 “성주군파크골프장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현장에서 직접 결제후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7. 사용인원은 오전 36팀, 오후 36팀(팀별 4명기준,  최소 3명이상 예약 

가능, 1~2명 예약 금지)으로 하며, 오전,오후별 관내 30팀,관외 6팀으로 

사용인원을 제한한다

8. 사전예약 취소, 당일 미결제로 인한 사용인원에 대해서는 관내,외주민 

상관없이 현장에서 직접 결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9. 운영시간은 오전 08시~12시, 오후 13시~17시로 하며 사전예약은

  오전 2회(08시~10시, 10시~12시)로 나누어 할 수 있고 오후는 1회로 한정한다.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제292회 – 제1차 – 부록)  203

※비고: 파크골프장 사용시간은 오전 09:00∼12:00, 14:00~17:00로 한다.

시 설 명

사용료(1일 기준)

관내 주소자

성 주 생 활 체 육 공 원

파 크 골 프 장

무료

선 남 생 활 체 육 공 원

파 크 골 프 장

별 고 을 체 육 공 원

파 크 골 프 장

벽 진 생 활 체 육 공 원

파 크 골 프 장

용 암

파 크 골 프 장

수 륜

파 크 골 프 장

가  천

파 크 골 프 장

성 주 호

파 크 골 프 장

초  전

파 크 골 프 장

월 항

파 크 골 프 장

읍·면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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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성주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감면

사용일까지 성주군에 주소를 성주군민(외국인포함) 100분의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제292회 – 제1차 – 부록)  205

관련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

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2023. 11. 1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

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

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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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1. 의견제출사항

가. 의견이 있는 항목 : 별표3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

나. 찬반여부 : 반

다.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성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른자매결연및우호교류협정체결도시민에게도성주군

공공시설을이용하는경우에는성주군에거주하는자에준하여이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해주기 바람.

2. 답변 내용

- 현재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3조 2항 별표3에서 성주군

에 주소를 둔 성주군민에게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의견주신성주군자매결연및우호교류협정체결도시민에게도성주군

에 거주하는 자에 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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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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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따라사용료징수에관한사항을개정하고, 「성주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에게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세부조항 신설(안 제10조의

2 제10조의3 제10조의4)

나.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신설(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165(2025. 5. 28.)]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없음[가족지원과-27584(2025. 5. 29.)]

마. 입법예고 : 2025. 7. 17. ∼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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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만, 군수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일요일, 국경일, 공휴

일에도 시설(다목관체육관) 개방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

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증표의 제시) ①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사용료 징수 등) ①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비회원에게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

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서식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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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

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납입할 수 있다.

제10조의4(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

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제10조의5(사용료의 반환)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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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의3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다목적실
다목적홀
동아리실

1회(3시간)  무료

※ 전용사용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로 한정한다.

- 체육경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 체육행사 :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2.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자 1일 이용 월 회원 비  고

헬  스
성  인 2,500 40,000
학  생 2,000 30,000

경로우대자 1,500 25,000

샤워실
가족샤워실 1회 3,000
일반샤워실 1회 1,000

개  인
사물함 - 사용료 4,000원/월

○ 등록시기 및 방법

- 개강시기 : 매월 초 

- 신규등록 : 전월 25일~말일(등록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8:00)

- 재 등 록 : 전월 20일~말일 

- 추가접수 : 매월 1일~5일까지(결원발생시, 전화로 사전 문의)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 연기 및 환불신청 : 반드시 사전에 통보 원칙

※ 접수방법은 매월 센터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시 설 별 기  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다목적체육관
주  간 50,000 90,000 150,000 200,000
야  간 80,000 120,000 200,000 250,000

소체육관
주  간 20,000 30,000 60,000 80,000
야  간 30,000 40,000 80,000 100,000

 -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주간(08: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시 시간 단위로 일할계산도 가능
 - 전기 및 냉난방비 시간당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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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료 감면대상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감경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따른대한장애인체육회가주관하는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

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를 위한 행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

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그밖에군수가체육진흥활동을위하여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한경우

성주군 다자녀가정

100분의 50「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함)

성주군민
100분의 30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

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감면받으려는자는공공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시관리ㆍ운영자에게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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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료 감면대상 

할 인 대 상 감면율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 유공자 / 5.18 유공자 

본인

50%
※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자녀(2자녀이상), 막내가 13세이하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함)

그린카드 소지자
10%

1년 이상 회원등록

6개월 이상 회원등록 5%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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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등) ①ㆍ

② (생 략)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등) ①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만, 군수가 지역주민의 체육활

동을 위하여 일요일, 국경일, 공휴

일에도 시설(다목관체육관)개방

을 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센터를 사용하

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센터를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

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증표의 제시) ①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액을 받고

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사용료 징수 등) ①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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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사용

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비회원에게는 1일 사용권을 발

급하고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

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아

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서식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

수 입 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

우 그 다음날 납입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4(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

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

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

간으로 본다.

<신 설> 제10조의5(사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

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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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

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페선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2023. 11. 1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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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

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

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

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성주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4조의2(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촉진과 참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2. 우수자원봉사증 발급

  3. 국내·외 선진지 견학

  4.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 지원

  5. 군이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6. 그 밖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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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1. 의견제출사항

가. 의견이 있는 항목 : 별표1 4.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나. 찬반여부 : 반

다.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성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따른자매결연및우호교류협정체결도시민에게도성주군공공시

설을이용하는경우에는성주군에거주하는자에준하여이용료등을감면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해주기 바람.

2. 답변 내용

- 성주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를 체결한 도시민에게도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이용시성주군민과동일한수준의이용료감면을적용하는방안을 향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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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반다비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따른비용예상액

은 없음

라.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운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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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2025년 12월 31일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제4조제1항에

의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조례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민간위탁의 기준)

◦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필요성

-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적정관리를위한전문인력부족으로직영운영불가

- 소각시설 배출농도관리를 위한 필수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수 요구

- 법적 운영기준 준수를 위한 전문 운전‧관리 기술이 필요

다. 사무 내용

◦ 소각 및 전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관리 및 처리

◦ 소각 및 전처리시설 운영․유지보수

◦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등 배출과 상차ㆍ운반ㆍ보관ㆍ처리, 주변정리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고

◦ 배출가스의 자가측정, 각종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 등

◦ 법적·행정적 준수 의무 등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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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 치 : 성주읍 삼산1길 266-2 일원

◦시설용량 : [기존]소각 25톤/일

[증설]소각 40톤/일, 전처리 40톤/일 ※‘26년 5월말 준공예정

◦처리공법 : 스토카방식 (24시간 연속 연소식)

◦주요시설 : 반입‧공급‧소각시설, 가스냉각시설, 대기방지시설, 배기시설등

3. 위탁기간 및 선정방식

가. 위 탁 기 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나.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예상)

- ’26년 운영비 : 2,777,273천원/연

‧ 기 존 시 설 : 883,511천원(5개월, ‘26.1.1. ~ 5.31.)

‧ 증 설 시 설 : 1,893,762천원(7개월, ’26.6.1. ~� 12.31.)

- ’27년 이후 운영비 : 3,246,450천원/연

나. 산출근거

- ‘25년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비 원가 산정 결과
(단위 : 원)

구   분 ‘23년 산정
‘26년 산정

‘27년 이후 비 고
기존(5개월) 증설(7개월)

인 건 비 765,321,756 377,962,565 895,104,651 1,534,465,116
관 리 비 163,224,372 78,344,703 173,330,930 297,438,737
시 설 운 영비 722,143,414 253,645,211 437,139,845 749,382,591 변 동 비

일 반 관 리비 83,569,151 41,067,654 96,159,202 164,844,346
이 윤 101,211,527 49,737,215 116,458,933 199,644,819
위탁운영원가 1,835,470,220 800,757,348 1,718,193,561 2,945,475,609
부 가 가 치세 183,547,022 80,075,735 171,819,356 294,547,560
보험료,기술지도
위 험 평 가 9,269,700 2,677,917 3,749,083 6,427,000

소 계 2,028,286,000 833,511,000 1,893,762,000 3,246,450,000
합 계 2,028,286,000 2,777,273,000 3,246,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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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등

법적기준에맞는운영을위한고도의환경기술이요구되므로운영의 전문성

을확보하고업무효율성을향상하기위해기술인력과운영능력을 갖춘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가 필요함

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소각시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일 처리하기

위해서 24시간 가동되는 시설로, 운영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민간기관의 운영능력이 필요함

다. 경제적 효율성

- 소각시설은유지관리과정에서막대한예산이소요되므로운영비를 절감하

고효율성을높이기위해고도의전문성과안정적인운영역량을 갖춘전문기관

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 소각시설의 운영에는 대기오염 방지, 잔재물 처리, 에너지 회수 등 고도의

기술력이요구되며, 이를위해환경기준을충족하는정밀한공정제어능력과

폐기물의특성에따른적절한처리방법을적용할수있는숙련된기술인력이

필요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소각시설은운영성과의정량적지표(소각률, 가동률, 가동시간등)를 기반으

로관리되며, 배출기준 및운영기준이관련규정에따라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위탁 운영 기간 내 성과 평가가 가능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소각시설의 운영기준 및 배출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되며, 운영

지표는 실시간으로 측정·보고되고 있음. 또한 월간 운영보고서 제출 및

정기적인 점검실시,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통해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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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종합의견

- 소각시설민간위탁운영은법적기준을충족할수있는고도의전문성확보,

24시간안정적가동, 운영비절감과기술활용, 명확한성과측정및관리운영의

투명성등을검토한결과민간위탁운영이적정한것으로판단됨

6. 향후 추진계획

◦ 2025. 10. : 수탁 사업자 모집공고

◦ 2025. 11. : 사업 제안서 평가 및 결과통보

◦ 2025. 12. : 위·수탁 계약

붙임 관련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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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법령   

m 폐기물관리법

m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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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예산 의

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

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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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당해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3. 당해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④ 군수는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

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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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민간위탁사무의민간위탁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운영을위탁하며, 이때발생하는운영비의표준원

가는환경부「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비산출지침 (2021.3.)」에따름

2. 비용추계의 전제

□ 예산액 : 금2,777,27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군비 합 계 비 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2,777,273 2,777,273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세외수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도비 - - - - - 0

◦군비 2,777,273 3,246,450 3,246,450 - - 9,270,173

소계(b) 2,777,273 3,246,450 3,246,450 - - 9,270,173

□총 비용(a-b) -2,777,273 -3,246,450 -3,246,450 - - -9,2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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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군비 2,777,273 3,246,450 3,246,450 - - 9,270,173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2,777,273 3,246,450 3,246,450 - - 9,270,173

5. 부대의견 : 시설 증설로 인한 인력증원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요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6. 작 성 자 : 자원순환사업소 환경시설팀장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원)

구   분
‘26년 산정

‘27년 이후 비 고
기존(5개월) 증설(7개월)

인 건 비 377,962,565 895,104,651 1,534,465,116
관 리 비 78,344,703 173,330,930 297,438,737
시 설 운 영 비 253,645,211 437,139,845 749,382,591 변 동 비

일 반 관 리 비 41,067,654 96,159,202 164,844,346
이 윤 49,737,215 116,458,933 199,644,819
위 탁 운 영 원 가 800,757,348 1,718,193,561 2,945,475,609
부 가 가 치 세 80,075,735 171,819,356 294,547,560
보험료 , 기술지도
위 험 평 가 2,677,917 3,749,083 6,427,000

소 계 833,511,000 1,893,762,000 3,246,450,000
합 계 2,777,273,000 3,246,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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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2025년 12월 31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운영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제4조제1

항에 의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조례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민간위탁의 기준)

      -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리·운영)

    ◦ 필요성

      -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직영 운영 불가

      - 방류수질 농도관리를 위한 필수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수 요구

      - 법적 운영기준 준수를 위한 전문 운전‧관리 기술이 필요

  다. 사무 내용

    ◦ 공공처리시설 운영․유지보수

    ◦ 수질검사 및 수처리 계통 일상 점검

    ◦ 분뇨 및 가축분뇨 반입통제 및 반입량 유지관리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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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운영 일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 법적·행정적 준수 의무 등 제반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위    치 : 성주읍 삼산1길 266 일원

    ◦ 시설용량 : 80ton/일(분뇨30ton, 가축분뇨50ton)    

    ◦ 처리공법 : BCS공법(Bio-Ceramic-System)

    ◦ 주요시설 : 전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오존처리시설 등

3. 위탁기간 및 선정방식  

  가. 위  탁   기  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나.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예상) : 929,507천원/년

  나. 산출근거

    - ‘25년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원가 산정 결과

(단위 : 원)

구 분 ‘23년 산정 ‘26년 산정 비  고
인 건 비 454,772,472 530,703,096

경 비

복리후생비 15,656,501 17,999,170
약 품 비 105,285,250 98,236,640
수선유지비 36,532,338 36,893,611
안전점검비 7,324,600 8,832,000
기 타 경 비 9,550,222 1,464,741
소 계 174,348,911 163,426,162

원 가 합 계 629,121,383 694,129,258
일 반 관 리 비 56,620,924 62,471,633
이 윤 68,574,231 75,660,089
부 가 가 치 세 75,431,654 83,226,098
엔 지 니 어 링
손 해 배 상 공 제 12,729,025 14,020,565

합 계 842,477,217 929,50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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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방류수질관리 및 혐기‧호기성 소화, 탈수,   악취저

감(탈취) 등의 공정에 필요한 전문 기술이 요구되므로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기술인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가 필요함

  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관내 지역에서 매일 발생하는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24시간 가동되는 시설로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민간 기관의 운영능력이 필요함

  다. 경제적 효율성

    -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유지관리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

므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 최적의 소화효율 확보를 위한 미생물 관리, 고농도 분뇨 처리, 생물학적·  

 화학적 탈질·탈인, 악취 저감 등 전문 운전 기술이 요구되므로, 숙련된  

 기술 인력이 필요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공공처리시설은 정량지표(방류수질, 처리량, 가동률 등)를 기반으로   관리되

며, 배출기준 및 운영기준이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성과 평가가 가능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시설의 운영기준 및 방류수질을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되며, 방류수 수질은  

 매일 측정하여 관리하고, 정기점검(도‧환경부)에서 분기별 1회이상 외부 및   내부 

점검을 통해 운영 방류수질기준을 검증받고, 투명성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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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종합의견

    -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은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 확보,   24시간 안정적 가동, 운영비 절감과 기술 활용, 명확한 성과 

측정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토한결과 민간위탁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6. 향후 추진계획

  ◦ 2025. 10. : 수탁 사업자 모집공고

  ◦ 2025. 11. : 사업 제안서 평가 및 결과통보

  ◦ 2025. 12. : 위·수탁 계약

붙임  관련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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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법령   

m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m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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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 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

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3조(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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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따른연평균세출순증가

액 1억원 미만

라. 작성자

자원순환사업소 환경시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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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5.(월) 10: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의원외5인】
  ○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의원외5인】

  ○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의원외6인】
  ○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성  주  군  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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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 폐기물

관리 및 종량제봉투 기준·공급체계를 개선하며, 조례 문구와 부서명을 정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신설(안 제3조)

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정비(안 제7조)

라. 종량제봉투 공급 규정 정비(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종량제봉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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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의 구체화와 용어 정의 신설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구체화하여 청소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폐기물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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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발생단계부터 원천적

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금 지원과 함께 감량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및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및 목적 정비(안 제1조)

나.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신설(안 제4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며, 용어 정의와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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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정의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홍보, 보조금·시설 지원, 포상 등을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성주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촉진, 그리고 군민과 사업자

가 함께 참여하는 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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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책임

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안 제48조)

- 신속한회의록 공개를 위하여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임시회의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

3.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 이행성과를 높이고,

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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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공공분야에서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 등의 예방, 금지조치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 (안 제3조, 제4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안 제5조)

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안 제6조)

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안 제7조)

바. 피해 직원 보호·지원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안 제8조, 제9조)

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안 제10조)

아. 비밀유지 및 허위신고 조치 (안 제11조,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예방·금지하여 인격권

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과 예방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직장 내 구성원

간 존중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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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등법령위임사항을「성주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에 반영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추가(안 제6조)

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40조)

다.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안 제41조)

라.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안 제42조)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대리인 제도

를 반영하고,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여 절차적 공백을 보완함으

로써 군민의 권익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납세자의권익보호강화를위한제도적장치를구체화하기위해본 조례안

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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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성주군 주차장 조례」의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내용 반영 및 성실납세자

에 대한 지원 혜택을 추가하고, 규칙에 있는 내용 일부를 조례로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주군 주차장 조례」의 내용 반영

- 「성주군 주차장 조례」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공납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한 내용

을 반영(안 제6조 제1항 제2호)

나.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에 대한 혜택 추가

-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에 대한 혜택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추가(안 제6조 제1항 제1호)

다. 규칙 내용 일부 이관(별표 포함)(안 제6조 제3항)

라. 이관한 규칙 별표 서식에 공영주차장 감면 내용을 반영(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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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공납세자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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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납세 보호 업무로 추가됨에 따라 당초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 대리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성주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간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과의정합성을확보하고, 조례체계를일원화하기위해본 조례안

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제292회 – 제1차 – 부록)  247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한 기한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나. 출산·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보호와 문화재 보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출산·양육 부모 지원을 통해 인구정책을

보완하며, 군민 체감도가 높은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

며, 군민 복지와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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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성주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소속 실과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내용 정비

(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다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소속 명칭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

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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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제안이유

성주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동일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자 하며, 이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성주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운영 및 관리

나. 위 치 :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7 (창의문화교류센터 3층)

다. 시설현황 : 연면적 552.55㎡ / 상영관 2개(98석, 장애인석 2석 포함)

라. 위탁기간 : 2025. 11. 22. ~ 2028. 11. 21. (3년간)

마. 위탁방법 : 재계약

바. 현 수탁기관 : 작은영화관 주식회사(대표 정민화)

3. 주요 위탁조건

가. 관람료 사전 승인 및 상영작 구성 협의

나. 성주군민 우선 채용

다. 순수익 배분(군 40% : 수탁자 60%)

라. 시설·장비 원상복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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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기별 실적 보고 및 연간 성과보고서 제출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성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성주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은 성과평가 결과 84점을 획득하여 기준

점수(70점)를 상회하였으며, 2024년흑자전환, 누적관람객약 7만명 달성

등 운영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평일·비수기 관람객 유치와

지역특화 콘텐츠 확대 등은 향후 위탁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안정적인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제292회 – 제1차 – 부록)  25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 제안이유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2025년 2월 11일 베트남 꽝남성·타이빈성·박깐성과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2025년 7월 1일부로 베트남

지방행정조직이개편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결대상 : 베트남다낭시(꽝남성+다낭시),베트남흥옌성(타이빈성+홍옌성), 베트

남 타이응우옌성(박깐성+타이응우옌성)

나. 체결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체결

다. 체결내용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시기, 인원수 등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세부조건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방안

3)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및 수습을 위한 양 국가(지자체)간 협력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시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지원 방안

5) 협정 발효, 개정 등에 대한 사항

6) 사업추진 중 보완사항 및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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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실적

연도 유치국가 농가수
(호)

유치인원
(명)

전년대비
증가율 비고

2017 필리핀 (1개시) 11 21 - 상반기 9명,하반기 12
명

2018 필리핀 (1개시) 7 11 - 상반기 5명,하반기 6명

2019 필리핀 (1개시) 7 15 - 상반기 7명,하반기 8명

2022 필리핀 (1개시) 62 124 - 상반기만 추진

2023 필리핀 (2개시) 277 531 328% 상반기만 추진

2024 필리핀 (4개시)
라오스 (1개주) 514 932 75% 상반기 445호/837명

하반기 69호/95명

2025
필리핀 (3개시)
라오스 (3개주)
베트남 (1개성)

927 1,846 98% 상반기 697호/1,440명
하반기 230호/406명

4. 기타사항

향후 베트남 지자체와 업무협약에 대한 세부협의 결과 및 경미한 변경 사항

(최저임금, 유치 인원, 숙식비 공제 등)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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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자, 베트남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다낭시,

흥옌성, 타이응우옌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주군은 2017년 이후 계절근로자 유치 규모를 매년 확대해 왔으며,

2025년에는 총 1,846명을 도입하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본 협약 체결은 단순한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성주군이 베트남

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의 협약을 통해 안정적 인력 수급 기반을 다지고

국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농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로 협력이 확산될 가능성도 기대되므로 동의안은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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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 법제12조제2항→법제12조제3항(안제2조제1항제2호및안제12조제1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5항(안 제11조제1항)

나. 원인자 부담금 미납 조치를 위한 납부기간 신설(안 제14조제2항)

-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납부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운영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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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간을 “비용 부과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신설하여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

며, 도시숲 조성·관리 과정에서 법적 정합성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56  (제292회 – 제1차 – 부록)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 누구나 휴양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규정과 관리자 예약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 국민이 자연휴양림을 예약하는데 공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나.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명칭 통일

다. 시설범위를 적용범위로 변경하여 휴양림 시설 전체로 확대 적용

라. 제10조(입장 제한 등) 폐지

마.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예약 관리 강화 조항 신설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안 제12조)

- 관리자 예약(안 제13조)

- 매매ㆍ교환 등 금지(안 제14조)

- 손해배상(안 제15조)



허가없이 전재·복제를 금함                                                    (제292회 – 제1차 – 부록)  257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군민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방성을 높이고,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자 예약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예약사항 매매·양

도 금지와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여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 다만,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이나 관리자 예약의 경우 권한 남용이나

불투명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에게 공개하고, 내부 통제 및 점검

절차를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부합하

며,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의 공정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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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동일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조례 : 성주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법령 : 동물보호법 제36조제1항(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시설및인력기준에맞는기관이나단체를동물보호센터

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필요성(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유실·유기동물의 증가로 적절

한보호·관리가 절대적으로필요하며 민간의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입양률과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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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내용

-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 성주군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및 동물 입양 홍보 및 관리

- 관내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 기타 성주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 등

라.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성주군 동물보호센터(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522)

- 면 적 : 1,551㎡(용도 : 동식물관련시설) ※개인시설임대: 사진자료별첨

3. 위탁기간 및 선정방식

가. 위탁기간 : 2년(2026. 1. 1. ∼ 2027. 12. 31.)

나.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 현 수탁기관 : ㈜독케어(대표 박명석)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성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성과평가 결과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

이 입증되었으며, 군 직영시설 부재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재위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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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향후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봉사단체·교육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과의 재위탁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

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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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교통사업자 및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게 올바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대상의 편의성

및 양질의 서비스 질 제고

1. 주요내용

안 제8조 (교육)에 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제7

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교통사업자 및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에 근거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교통사업자 및 운전자 등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대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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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제안이유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운영

의 민간 재계약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위탁사무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나. 위탁단체 :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대표 이재근)

다.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6차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2조제4호에따라용어변경(재위탁→재계약)

※ 최 초(1차) : 2016. 1. 1. ~ 2017. 12. 31.(2년)

재위탁(2차) : 2018. 1. 1. ~ 2019. 12. 31.(2년)

재위탁(3차) : 2020. 1. 1. ~ 2021. 12. 31.(2년)

재위탁(4차) : 2022. 1. 1. ~ 2023. 12. 31.(2년)

재위탁(5차) : 2024. 1. 1. ~ 2025. 12. 31.(2년)

라. 위 탁 료 : 연 604백만원

※교통약자콜택시544백만원(국64 군480), 임산부및영유아전용콜택시60백만원)

마. 사무내용 : 보행이 힘든 중증장애인, 65세이상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임산부및영유아를위한교통약자콜택시사전예약을통한

24시 운영 ※ 운행차량 : 9대(카니발 8대, 쏘나타 1대)

바. 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및성과평가심의결과: 가결(출석위원6명중과반수이상적합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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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성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성주군은 지난 2016년부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하여 장애인·노약자·임

산부등교통약자에대한안정적인 서비스를제공해왔으며, 성과평가 결과

도 재계약 적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정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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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건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건축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조항 신설(안 제13조)

- 서면심의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 근거 명시

○ 안전관리예치금 기준금액 및 재산정 기준 정비(안 제18조)

-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증가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면적이 감소할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그 차액을 반환하도록 정비

○ 가설건축물 조항 신설(안 제21조)

- 농촌체류형쉼터, 단독주택 부지내 설치하는차양시설 및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

○ 건축지도원 자격요건 신설(안 제24조)

- 건축법에위반되는건축물의 발생을예방하고건축물을 적법하게유지ㆍ관

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건축지도원 자격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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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지 관리조항 신설(안 제34조)

-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

○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안 제36조)

- 건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의 종류 및 이행강제금

의 산정기준 신설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건축 행정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안전관리예치금 반환 규정 신설은 건축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설건축물 규정 확대하여 농촌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부합하

며, 건축행정의합리적운영과주민편익증진을위해본조례안을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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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성주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세부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나.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신설(별표1)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징수 및 관리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군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입

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부합하

며, 군민의 문화·체육 향유권 확대와 공정한 시설 운영을 위해본조례안

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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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감면대상 확대 등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여

체육활동 기회 및 접근성을 높여 군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9조, 별표1)

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안 별표2)

다. 신설된 체육시설 추가 및 도로명 주소로 일원화

- 월항 파크골프장, 성주 반다비체육센터(안 별표3)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편의성 강화를 위해 체육시

설 운영시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 이용 수요에 맞추어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하였으며, 신규 시설

반영과 주소 일원화를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부합하

며, 군민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본조례안을개정함

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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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성주군 관내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성주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파크골프장 시설의 체계적인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안 별표1)

다. 파크골프장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5조)

라. 사용자의준수사항, 입장의거절및퇴장, 사용허가취소에관한사항규정

(안 제6조~제8조)

마. 파크골프장 시설의 개방, 개방제한, 사용시간 및 휴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제11조)

바. 파크골프장시설사용료, 사용료의감면, 사용료의반환, 손해배상에관한사항규정

(안 제12조~제15조, 안 별표2, 별표3)

사. 파크골프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6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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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파크골프장시설의관리·운영의위탁, 수탁자의의무, 수탁자행위의금지, 감사

등,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제22조)

자. 파크골프장관리및운영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성주

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준용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23조~제24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시설 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허가 절차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군민 편의 및 행정 투명성을 위해 사용료 징수·감면 및 반환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부합하

며, 군민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와 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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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성주군 자원봉

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성주군 반다

비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세부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나.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신설(별표1)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우수자원봉사자 감면과 일요일·공휴일 개방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와 군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부합하

며, 체육활동 권익 증진과 자원봉사 장려,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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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2025년 12월 31일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에 의거 성주군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조례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민간위탁의 기준)

-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필요성

·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적정관리를위한전문인력부족으로직영운영불가

· 소각시설 배출농도관리를 위한 필수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수 요구

· 법적 운영기준 준수를 위한 전문 운전‧관리 기술이 필요

다. 사무 내용

- 소각 및 전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관리 및 처리

- 소각 및 전처리시설 운영․유지보수

-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등 배출과 상차ㆍ운반ㆍ보관ㆍ처리, 주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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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고

- 배출가스의 자가측정, 각종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 등

- 법적·행정적 준수 의무 등 제반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위 치 : 성주읍 삼산1길 266-2 일원

- 시설용량 : [기존]소각 25톤/일

[증설]소각 40톤/일, 전처리 40톤/일 ※‘26년 5월말준공예정

- 처리공법 : 스토카방식 (24시간 연속 연소식)

- 주요시설 : 반입‧공급‧소각시설, 가스냉각시설, 대기방지시설, 배기시설등

3. 위탁기간 및 선정방식

가. 위 탁 기 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나.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지방계약법)

4. 검트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성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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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민간위탁을 통해

입증되었고, 군 직영으로는 전문 인력 및 기술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위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지역 환경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의한 재위탁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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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2025년 12월 31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운영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

례」제4조제1항에 의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조례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민간위탁의 기준)

·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리·운영)

- 필요성

·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적정관리를위한전문인력부족으로

직영운영불가

· 방류수질 농도관리를 위한 필수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수 요구

· 법적 운영기준 준수를 위한 전문 운전‧관리 기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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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 내용

- 공공처리시설 운영․유지보수

- 수질검사 및 수처리 계통 일상 점검

- 분뇨 및 가축분뇨 반입통제 및 반입량 유지관리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고

- 시설운영 일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 법적·행정적 준수 의무 등 제반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위 치 : 성주읍 삼산1길 266 일원

- 시설용량 : 80ton/일(분뇨30ton, 가축분뇨50ton)

- 처리공법 : BCS공법(Bio-Ceramic-System)

- 주요시설 : 전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오존처리시설 등

3. 위탁기간 및 선정방식

가. 위 탁 기 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나.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환경부 지침 +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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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성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민간위

탁을 통해 입증되었고, 군 직영으로는 전문 인력 및 기술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위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2028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예정인 성주군 통합바이오에너지

화시설이 가동될 경우에는 시설 운영체계의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위탁

기간 조정 및 연계 운영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분뇨 및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지역 환경관리를 위하여 전문성

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과의 재위탁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